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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적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적응은 지역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지역 기반 

적응을 가로막거나 힘들게 하는 장애 요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

단체 중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한계 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한계 요인을 크게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 ‘적응 계획 수립’, ‘적응 계획 이행’ 3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예산부족, 성과주의, 인식 부족 등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 

단위의 적응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발견한 한계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후변화, 적응, 적응계획, 제주도, 한계 요인

Ⅰ. 연구 배경과 목적

2018년 11월에 발표된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온난화가 심해지면 도서 지역과 해안 저지대는 해수면 상승, 염수 침입, 홍수, 기반시설 피해 등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IPCC, 2018).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

고 있지만 이 중에서 섬이나 연안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어 육지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Brown et al., 2014; Cobiaga & Reartes, 2009; Mimura, 1999; Petzold & 

Ratter, 2015; 한상운 외, 2016).

국립해양조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부근 해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률인 4.26mm/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인 2mm/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해수면 상승은 지역의 침수뿐만 아니라 염수 침입과 영토 손실 등으로 섬이나 연안 

*** 이 논문은 윤순진의 지도로 수행된 김지환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발전시킨 것으로 해당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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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막

을 수 없고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으로 수렴되기까지 변화되는 기후체계에 적응할 필

요가 있다(Füssel & Klein, 2006). 지역별로 기후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적응은 국가 단위

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적응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Huang, 1997; 고재경, 2017; 반영운 외, 2017; 안윤정 외, 2016; 유정

민･윤순진, 2015). 지역 단위에서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

지만 그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요소의 한계나 어려움, 장애 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

고 있다. 제주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독특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섬이기 때문이

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 형태의 광역지자체이며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곳이라 할 수 있다(기상청,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이

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통해 제주도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

회적 한계 요인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한계요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

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에 자연적 요소나 기술적 요인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제도나 재정 부

족 등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적 논의들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기후변화 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

회적 한계 요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들 중 사례 연구를 택하였다. 보통 사례연구는 연구문제가 특정 사

회현상을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서술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Yin, 2016). 이 연구에서는 17개 

광역지자체들 중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아 적응이 중요한 제주도를 사례지로 선정하

고,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한계 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1, 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과 평가 보고

서 등의 문헌자료 분석과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담당자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글은 5절로 구성되어 있다. II절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적응의 한계 요인과 관련된 논의와 선

행연구를 검토한다. III절에서는 한계 요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가 수준과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

응계획 체계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어떻게 수립･이행되는지 살펴본 후, IV절에서는 실제 제

주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의 한계 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 V절에서는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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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의의 배경

1. 기후변화 적응의 의미와 적응정책

기후변화 적응이란 무엇인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의는 논자마다 다르며, 범위 또한 다양하

다(Bassett & Fogelman, 2013). 1990년대에는 기후변화 적응보다는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후

변화 적응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유정민･윤순진, 2015; Lehmann et al., 2015; Mukheibir & 

Ziervogel, 2007).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의는 IPCC의 정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Bassett 

& Fogelman, 2013). IPCC(2014)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이란 “실제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과정,” 기후변화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

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생태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할 만큼 복잡한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

해야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 불확실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박정진･윤순진, 2011). 기후변화 적응정책 또한 한 가지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

상이 많으며, 대상들 간 상호작용관계도 있으므로 단순하지 않은 문제다(Adger et al., 2007).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통한 적응의 실현은 공공부문에서 수행한다(한화진 외, 2005). 적응이 단

기적 이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적응정책은 적응을 위한 일종의 행동 지침으로, 적

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하게 된다(Levina & Tirpak, 2006). 적응과는 별도

로 적응정책에 대한 정의 또한 학자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적응정책은 기후변화 적응이라

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정된 행동 지침을 말한다. 이는 국가에서 입법, 규제, 보상 등의 방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 논의는 2005년경부터 다뤄지기 시작했지만(한화진 외, 2005),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녹색성장법｣ 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

2항에 의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적응계획 수립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

식하여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령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는 하향식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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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의 위계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은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적응이라는 개념 테두리 안에서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

립하게 되고,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적응 세부시행계획이 되는 것이다. 환경부(2016)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국가,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와 과정”을 말한다. 즉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응대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적응정

책은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혹은 부문별 과제로 불리기도 한다. 기후변화 적응계획 안에는 이전 적

응대책 평가와 지역 현황, 계획 목표 및 전략, 적응정책 수립 배경,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등 전반

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 요인

2000년대 중반 적응 능력, 취약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후 IPCC 4차 보고서(2001)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와 장

벽, 장애와 관련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적응 능력이 높다는 것이 곧 기후변화 적응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적응을 위해서는 적응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는 인식을 기초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Adger et al., 2007).

적응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표현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한계, 장벽, 제약 등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Dow et al., 2013). Adger et al. (2007)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 요소를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며 크게 극복될 수 없는 조건 또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Biesbroek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나 상

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Moser & Ekstrom(2010)은 이러한 장벽은 사회적 의지로 극복할 수 있으나 

장벽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많은 비용과 변화가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요약하자면, 기후변

화 적응의 한계 요소는 기후변화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를 말한다.

IPCC에서는 4차 보고서에서 처음 한계 요인에 관한 논의가 등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논의되었다(Adger et al., 2007). 적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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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도 있지만 재정, 인적 자원, 가치, 인식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도 있다(Adger et al., 2007).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에는 기술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관련되기에 사회경

제적 요소들 또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요인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다(Lehmann et al., 2015).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

립과 이행 과정에서도 한계요인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

고받는 양상을 보인다. 가령,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공공 지원이 축소되고 

그 결과 정보 습득이나 현황 파악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현황을 파악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 인

식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공공지원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3. 선행연구

국내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이나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

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령과 관련 분석 연구부터(김현민･김민철, 

2018), 특정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까지 다양한 범위로 진행되었다(최충익 외, 2012; 

한상운 외, 2016).

국내에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

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다수였다. 법･제도적 측면 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도 진

행되었다. 김진아･윤순진(2014)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2012년에 수립된 16개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평가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적응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와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향식 정책 

도입으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지역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이라는 요소를 지역 정책이나 조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계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개념을 논의하는 연구(Füssel & Klein, 2006; Gallopín, 2006; Schipper, 

2011; Smit et al., 2000)에서부터 전 지구 범위와 함께 특정 연구 장소를 대상으로 적응방안을 제안

하거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Aroas et al., 2016; Petzold & 

Ratter, 2015). 한계 요인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해외에서는 기후변

화 적응의 한계 요인에 대한 논의와 실제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한계 요인을 조사한 사

례 연구들이 있다. Adger et al.(2007)는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에 대한 정의와 실제로 기후변화 적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 요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물리적 생태적 한계, 기술적 

한계, 재정적 한계, 정보와 인식의 한계, 사회･문화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Moser & Ekstrom(2010)의 

연구에서는 실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어떤 한계와 장애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

후변화 적응 과정을 이해, 계획, 관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요인을 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리더십, 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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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이 한계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들도 있었다(Ekstrom & Moser, 2014; Mozumder et al., 2011; 

Lehmann et al., 2015).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도적인 측면과 관계자들의 리더십, 인적 자원 부족 

등이 한계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한계 요인을 단순히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

으나 그 한계 요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나타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한계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 요인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 그 

한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서로 끼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기후변화 적응의 한계

단계 한계 요인

현황
조사

문제 탐색
• 부서별 적절한 가이드라인 부족
• 다른 현안의 우선순위로 인한 우선순위 배제 

• 지역 문제와 연계 부족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

정보 습득
• 현안 이해를 위한 전문가 부족
• 취약성 평가 예산 부족

• 자료 수집 및 기록 부족
• 인력 부족

문제 정의
•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인 문제
• 기후변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부재

• 부서 간 의사소통과 공통 관심사 부족

계획 
수립

계획 개발
• 계획을 개발할 전문가 부족
• 적응계획을 수립할 예산 부족
• 적응 계획 프로세스 부족 및 제도 부재

• 적응 계획 수립할 의무 부족
• 의사소통 및 비전 부족
• 비전 부족

계획 평가

• 시간과 인력 부족
• 계획을 평가할 전문가 부족
• 계획을 평가할 예산 부족
• 자료 및 과학지식 부족

• 의사소통 부족
• 리더십 부족
• 정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계획

계획 선택
• 계획을 구현할 행정 구조 부족
• 계획 자체 부족

• 정치 과정의 문제
•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계획 
이행

계획 실행
•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
• 법률적 장벽

• 관련 정당의 반대
•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부족

모니터링
• 가이드라인 부족(자료 미공개, 요구 사항의 중
복 등)

• 예산 부족
•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 부재

평가 • 과학적 불확실성 • 재정 문제

출처: Ekstrom & Moser, 2014 재구성

Ⅲ. 연구 설계: 연구 참여자와 분석틀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주요 자료 수집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면접 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

본추출방법 중에서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을 활용하였다. 판단표본추출은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구성요소를 뽑는 표본추출법으로 유의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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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ive sampling)이라고도 부른다(남궁근, 2010).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제주도청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에서 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였다. 한계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직접 수립 용역에 참여했던 제주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연구대상자로 섭외하였다. 이

와 더불어 제주대학교 소속 계획 수립 참여자와 계획 내 부문별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과 제주도 산하 연구원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있기에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담당자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시민단체의 경우 실제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로 포

함하였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적응계획 수립지침에서 계획의 목표와 전략 설정을 살펴보면 “계획 

목표와 전략을 설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 공무원, 전문가 및 관계 기관 등 계획･수립･시행과 관련

된 이행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환경

부, 2016). 이에 따라 실제 시민단체에서 느끼고 있는 한계 요인에 대해 시민단체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선정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

동연합’은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계획수립의 전체 

총괄은 ‘가’ 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담당자가 ‘가’ 연구원 소속 혹은 ‘나’ 대학교, 

‘다’ 연구원 등 제주도내의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마’ 시민단체와 ‘바’ 시

민단체에서 기후변화 담당자가 각각 2명과 1명이 있었으며, 인터뷰를 요청하였을 때 인터뷰에 응

한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

소속 표기 담당 분야 면접 일시 면접 횟수와 소요 시간 계획 수립 참여 여부

‘가’연구원

A 계획 수립
2019.01.17. 

2회/130분 ○
2019.05.14.

B 물관리
2019.03.25.

2회/150분 ○
2019.05.13.

C 계획 수립 2019.05.24. 1회/40분 ○
‘나’대학교 D 건강 2019.02.14. 1회/70분 ○

제주도청 E 해양/수산
2019.02.13. 

2회/70분 ○
2019.05.22.

‘다’연구원 F 생태계
2019.01.21.

2회/120분 ○
2019.05.22.

‘라’연구원
G 해양/수산 2019.01.31. 1회/75분 ○

H 해양/수산
2019.03.27.

2회/80분 ○
2019.05.21.

환경부 I 지자체 적응 계획 2019.05.24. 1회/ 90분 ○

‘마’시민단체
J 환경정책 2019.03.22. 1회/85분 ×
K 식생 2019.03.22. 1회/100분 ×

‘바’시민단체 L 환경 정책 2019.03.22. 1회/50분 ×
총 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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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한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2>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

틀은 제2절에서 제시한 이론과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정보수집과 현황조사, 계획수립, 계획이행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나타

나는 한계요인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과정 내에서 정책결정과정 이론과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Moser & Ekstrom(2010)와 Preston et al.(2011)의 연구, 환경부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가이드라인｣(2016)을 분석틀에 반영하였고,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기후변화 적

응계획 수립과 이행의 한계 요인에 맞게 수정하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

화 적응 영역에서도 일반적인 정책결정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요인들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지, 기후변화 적응에서는 다소 차별적인 한계요인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논

의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응 과정의 단계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과정이 있으므로 해외 문헌과 국내의 적응계획 수립 과정을 함께 참고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

다. 제주도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이행과정과 함께 선행단계로서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 단계를 

포함하였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한계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Ⅳ. 국가 수준과 제주도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체계

1.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체계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녹색성장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

는 하향식 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광역지자체,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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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순으로 적응대책이 수립되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의무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동기나 의욕, 역량과 상관없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아직

까지 적응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채 안된 데다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기

후변화 위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 적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각 부문별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진행하였고, 

법정 계획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실행력이 보증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송영일, 2019). 그러

나 정책 추진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는데, 법 개정 문제, 예산 수급 문제 등이 있었다(송영일, 2019).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지역 단위로 이뤄져야 실효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 적응 계획과 함께 광

역지자체 적응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는 2012~2016년까지 1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현재는 2017~2021년까지 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

다. 재정 문제와 더불어 완화대책과 비교하여 적응정책의 경우는 어디까지 적응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적응대책의 실효성 여부는 적응대책을 추진한 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주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체계

1) 1차 제주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평가 결과

제주도의 1차 적응계획은 2012년에 수립되어 2016년까지 추진되었다. 1차 계획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수립되었는데, 계획 수립과 평가 용역은 제주연

구원의 전신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담당하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계획 종료 시점인 2016년 기준

으로 총 90개 사업 중 66개가 정상 추진되었으며 미진한 사업이 24건 있었다. 비율로 보았을 때 추

진 기간 5년 사이 완료된 사업은 14%였으며, 유보나 부진 사업은 26%였다. 통합 사업은 사업에 대

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성격이 비슷하여 서로 통합된 것이었다.

제주연구원은 1차 적응계획 이행 후 해당 계획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였

다. 첫 번째는 추진 의지 부족이었다. 신규 사업의 계획 편성과 추진 실적 비율이 모두 낮았기 때

문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6). 전체 9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34개로 37.8%이며, 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9개 사업이 추진되었을 뿐이다. 수치를 보면 1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에서는 신규 사업

보다는 기존 사업을 기후변화 적응 계획으로 편성하여 계획을 마련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실적 위주 추진을 꼽았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을 그 이유로 꼽았다. 2015년도를 기준

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된 66개 사업 중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부합하는 사업은 38개 사업으로 절반

이 조금 넘는 57%이었다. 나머지 28개 사업(43%)은 비적합 사업이었다. 1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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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 지자체에서 평가를 담당한 곳에 따라 사업마다 적합･비적합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1차 계획이 추진되는 5년 동안 

매해 평가 보고된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합･비적합으로 구분하였는데, 그러한 구분의 판단 

기준은 본래의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가와 실제 실행 가능성 여부였다.

2) 2차 제주도 기후변화 적응 계획과 수립 과정

제주도의 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2017년~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7개 분야에서 45개 세

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수립지침에 따랐다. 1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이행한 이후 평가에서 도출된 한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제주도의 현안을 고려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 및 취합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 산

하 연구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예산 상황, 정책 도입의 시급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반

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 적응계획에서는 90개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이 있었지만 2차 적응계획에서는 절반인 45개로 

줄었다(<표 2> 참고). 제주연구원 연구진으로부터 1차 적응계획에 비해 과제 수가 절반으로 줄어

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이유는 90개 과제는 관리하기에 너무 많다는 지적 때문이었

다. 실제 계획 수립 당사자에 따르면 예전 과제들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였으나 막연하게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적용 가능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였다. 단순 시

설 설치와 보강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지침이나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이유는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에 있었다. 결국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적응의 본질적 

부분을 담기 위하여 1차와 비교하여 부문별 계획이 많이 축소되었고, 최종적으로는 45개 과제가 

부문별 계획으로 편성되었다.

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이행하고, 1년에 한 번씩 매해 이행에 따른 평가

를 진행한다.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이행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작성하여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이하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제출한다. 기후변화대응팀에

서는 제주연구원과 함께 이행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표 3> 분야별 계획 수와 소요 예산(2017~2020년)
(단위: 억 원)

분야 개수 예산 분야 개수 예산

건강 7 156.9 농업 10 2,811.3

산림 3 1,654.4 해양･수산 7 1,523.8

물관리 5 1,017 재난･재해 8 347

생태계 5 290.5 총계 45 7,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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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틀에 따른 단계별 한계 요인 분석

1.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

1) 예산 부족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가장 큰 한계 

요인은 예산 부족이었다. 정보 수집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정보 수집이 바로 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또한 예

외가 될 수 없다.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후 요인과 비기후 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하며, 미래 예측을 위해서도 정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제주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필요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

는 것 자체가 어렵고, 기후변화보다는 다른 현안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

려웠다. 제대로 된 자료에 근거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계획을 수립하더라

도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예산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새로운 별도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거든. 지금 당장 시급

한 과제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겠지.” (B)

예산 부족이 단순히 한 가지 한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문제로 인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였고, 인프라가 부족

하니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제주도의 경우 예를 들어 이호동과 협재리 사이에 귀덕리 자료가 필요해요.1) 그런데 자료가 

없으면 유사한 자료를 떼다가 한다구요. 우리는 귀덕리를 하고 싶은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

는 거죠. 예산이 있으면 용역 기관이라도 주면, 더 자세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예

산의 문제가 있죠.” (E)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제주도에서 필요

로 하는 자료 수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자료로는 지역의 대략적인 부

분을 파악할 수 있지만 기후 적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집해야 한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필수 요소였지만 예산

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1) 귀덕리는 제주도 제주시 서쪽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이호동과 협재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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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필요한 해양관측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없

어요. (중략) 제주도는 현재 고수온 저염분수 피해를 보거든요.2) 그런데 기상청 자료는 수온까

지는 되는데 염분이 측정이 안돼요. 센서를 추가해달라고 하니깐 장비를 다 교체해야 한다는 답

을 얻어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현장 관측을 가요. 무인 관측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이죠. 금년도 사업으로 무인 관측소 2대를 구축하려고 해요. 이거 설치하는 예산도 어

렵게 얻었습니다.” (H)

2) 지자체 단위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복합적 속성

환경부의 수립지침 살펴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 요인과 지자체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

립하게 되어 있다(환경부, 2016). 그러나 여기서 기후 요인 고려가 한계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는 특정 지자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전 지구 범

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변화 자체

가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제주도의 현재 상황과 같이 결부지어 계획을 수

립하기란 쉽지 않다는 부분이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수온 상승이 워낙 거대한 거라 자연 현상에 비해 가지고 사람의 연구

는 미비하기 때문에. (중략) 제주도 차원에서 미비하지. (중략) 기후변화는 전국, 세계화이기 때

문에 제주도 연구소에서 하기에는.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G)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단일 부분에 대해

서 대응하는 방식의 행정 구조상 문제가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기후변화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재 정책은 단일한 부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올해 강수량이 적다면 강수량 부족 문제만을 다루지 다른 것은 제외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정의 구조적인 상

황인 거죠.” (A)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부문별 세부정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기후변화라는 요소를 반영할 경우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건지에 대해서도 어려

움이 있었다.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는 기존 예산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예측 

정도에 따라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가 어려운 지점으로 작

용했다.

2) ‘고수온 저염분수’는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과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가리켜 고수온 저염

분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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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설계하다 보면 태풍 경로나 마을 설계를 할 때 50년 빈도로 할 것이냐 1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장 적합할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용역소에서

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주는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는 원래 우리 예산은 100원인데 기후변화

를 생각하면 200원 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150원이 되기도 하고. ” (E)

3) 섬이라는 제주도의 독특한 위치적 특성

제주도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한계 요인도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 요인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요인이었다.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와 분리된 섬이기 때문에 물

리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예산이 있더라도 제주도에 바로 충원될 수 없는 부

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하천 정비나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인력 자원의 경우, 육지에서는 

큰 규모의 하천 정비 업체나 전문가 인력 자원이 있지만 제주도에는 제대로 없었다. 또한 제주도

의 경우는 해수면 상승이나 해일, 해양 온도 상승, 고산지역 식생 등으로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상

당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곳과는 지형적 구조와 섬이라는 고립된 위치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도에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없어요. 하천 정비면 하천 정비에 따른 엔지니어링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작은 하도급 기업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와서 그 기업들이 제주도 현실에 맞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지. 육지부에서 하는 하천 정비하고 거의 하천 관리 계획하고 같이 가버리

거든.” (B)

“인프라가 작을 수가 있어요. (중략) 지자체는 인력풀 자체가 너무 약해요.” (D)

2. 적응계획 수립 단계

1) 성과주의

성과주의는 적응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한계 요인이다.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이고, 지자체에서는 5년 안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이다. 성과를 내

기 위해서는 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5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예산을 받기 어려운 구조에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계획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획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기후변화 적응계획은 5년마다 계획이 되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 계획

을 수립한다고 할 때 행정기관이 전혀 하지 않는 일을 새로 제시하면, 올해 안됩니다. 예산 반

영 안됩니다. 의회에서 짤립니다. 국비가 필요한데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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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

고 있었다. 이는 곧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이 배정된 사업

을 부문별 계획으로 편성하는 구조였다.

“당해 연도 계획 목표와 성과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것

을 당해년도 계획에 넣으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때 기후변

화 적응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 정신들이 반영돼서 이뤄지겠는가 아

니면 기존에 해왔던 것 이거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담당자가 무슨 고민을 통해 발

전이 이뤄지겠는가.” (A)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지자체 간 경쟁을 의미한

다.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기존 예산조차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기후변화 적응계획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한다.

“국가 정책 사업이잖아요.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깐 실적은 보고를 해야 되겠고, 각 지자체 별로 국가 정책 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는데 일을 위한 실적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는 반복적이지만 기존

에 하고 있던 사업을 다시 모아서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 다 그래요. (중략) 국가에서 하라고 하

니깐 뭔가 실적은 내야 되겠고. 평가도 하고. 각 지자체 평가에 반영이 돼요. 지자체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전국 평가거든요. 이 지자체는 정부의 사업을 얼마나 시행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각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국가의 말을 잘 들은 곳은 예산을 많이 줄 것이고, 말 안 들은 곳은 교부금이 덜 하겠죠. 그것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H)

중앙부처의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우도 성과주의로 인해 지자체 관리

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구조였다. 성과 위주의 인사고과 시스템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을 통해 성

과를 계속해서 쌓아야 하는 환경에 있었다. 그 결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적응계획을 꾸준히 지

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에서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계속 예산을 따와야 하잖아요. 예산을 따오려고 하다보니

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I)

예산을 계속 따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연구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중앙부처는 워낙 성과위주로 진

행되는 고과 위주다 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압박감이 커서 항상 새로운 뭔가를 하려다 

보니깐 기존에 추진하는 적응계획을 관리하기가 힘들지. 환경부의 이런 인사고과 시스템이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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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히 힘들게 하고,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

는 측면이 힘들죠. 그리고 환경부 자체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쪽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신

기후체제대응팀이 기후변화 적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냉매관

련도 하고, R&D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깐 인력부족도 심하죠.” (I)

 

결국 성과주의와 지자체 간 경쟁,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기존 정

책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추진 정책을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찾아 적응계획이라는 틀 안

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성과주의와 기존 정책의 답습 관계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한계 

요인이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계획을 만들려고 하니 처음에 그 때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곳하고 모든 

실국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기존에 2010년도까지 쭉 진행하는 

사업들을 기후변화하고 연관성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참다랑어 양식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참다랑어를 왜 하지. 제주도가 아열대화가 되고 있고, 이거에 따른 광

어 양식 산업이 우세한데 광역 양식 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품종을 이제 발굴해서 가자. 이거

에 대한 초점을 기후변화로 맞추자. 바다가 따뜻해지니깐 이런 아열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참다

랑어 양식이 가능한 품종으로 발굴하자. (중략)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기후변화 카테

고리 안에 넣은 거에요.” (H)

“기존에 해왔던 일을 적응계획에 반영하는 케이스가 많고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 꼭지 속에 있

는 사업을 옮겨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들 사업이 이들 정책, 계획이 기후변화 적응정책

을 추진하는 관련도를 보았을 때 100일 수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A)

“정책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자원이고 뭐고 다 올라와. 대부분 자기네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근데 사실 기후변화 적응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 기존에 있는 

정책을 갖고 만들어 있는 것을 갖고 맞추는 부분이지.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딱 넣는 

것은 아니야.” (B)

제주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처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기후변화 적응 계획 안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환경부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

응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환경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을 종합해서 수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였다. 중앙부처 차원에

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싶어도 지자체 적응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부화 상태라 이런 부분이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도 보고회를 가면 적응 아

이덴티티가 뭔데? 항상 나오는 게 그거더라구요. 가뭄, 홍수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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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팀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오롯이 적응에서만 하는 분

야가 뭔데?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둘

째는 지자체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셋째는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적응센터도 일이 너

무 과부화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업무

가 주로 개별 사업 쪽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깐.“ (I) 

성과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연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와 같다. 

<그림 3> 성과 주의의 작용 과정

2) 기후변화 인식 부족

선행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인식과 주류화 부족이 한계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제주도에서도 동

일한 한계요인이 확인되었다. 제주도에서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후변화 인식 부족으로 인해 기

후변화 적응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주류화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변화 적응에 우

선순위가 두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지만 

급박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가 낮다는 점

이었다.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제주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

결 시급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갖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현재 중심의 정책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어려

움이 있고, 현재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일들이 급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기후변화 현상

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 당장 급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요

소가 있는 거죠.” (A)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겠지. 우리 연구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현안 이슈

에 대한 대응이 먼저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그려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느

냐. 제주도의 미래 전략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 도에서 오는 용역을 하지만 대부

분이 6개월에서 1년짜리 연구를 하고 있거든. 이걸 보면 다 현안 관련해서...(중략) 미래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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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아요.” (B)

중앙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기후변화보다는 다른 분야에 주류화가 되어있는 점을 

한계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기후변화가 아닌 분야가 주류화되어 있다 보니 기후변화 적응을 담당

하는 부서로서는 의지가 꺾이는 부분이 있었다. 

 “기후변화 적응이 우리나라 정책을 통틀어서 봤을 때 주류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

시재생사업. 진짜 활성화되어 있잖아. 경리단길도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 막 나서

서 하려고 해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나서면 부처 간의 협조도 굉장히 잘되고, 

왜냐면 도나 시의 리더들이 하니깐. 그 베이스는 도시재생이 주류화가 되어 있으니깐. 적응 자

체가 전국적으로 주류화가 안돼 있다 보니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략) 그

리고 지자체들이 관심을 잘 안둬요. 도시재생 할래 기후변화 적응 할래 하면 도시재생하는 거

지. 기후변화 적응을 잘 안 챙겨가. 의지부터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안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잘 안하는 부분이 많아요.” (I) 

주류화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치단체와 중앙 부처 간 협조가 잘 되지 않았다. 만약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부분이 자치단체 내에서 주류화가 되어 있다면 협조가 잘 되고, 추진 의지도 있을 

텐데 기후변화 적응 업무가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단순히 업무가 보태지는 요

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주류화가 안 되다 보니 협조가 잘 안 돼요. 협조가 잘 되는 지자체가 있는데 안 되는 지자체도 

많아요. 지자체들한테는 사실 기후변화 적응 업무가 보태지는 거잖아요. 되게 귀찮아하더라고. 

자료 협조도 잘 안되고. 자료를 줘도 막 이상한 자료 주고. 전문성도 없고, 귀찮고 이런 거죠.” (I)

자치단체 내에서 주류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고위공직

자의 참여율이 저조했다. 의사결정권을 고위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여가 

저조하였고, 관심이 적다보니 결정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주류화랑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 적응 교육을 할 때 고위공직자가 거의 다 참여를 안 해. 의사

결정은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고, 큰 일은 고위공직자가 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크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참여를 안함으로써 적응정책이 탄력을 못 받는 거야. 그

래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한계가 느껴지고, 다른 사업들이나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검토의견을 준다고 해도 적극적인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검토의견을 줘도 반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아.” (I) 

기후 적응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특히 시민단체에서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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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한계 요인이었다. 단순히 인식이 낮다기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어도 기후변

화 적응이라는 전문 분야, 예산 부족, 다른 현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다.인식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 부족과 예산 문제, 제주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른 문제의 시급성 때문

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식으로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

적인 지식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바다 속 문제도 마찬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의 특성이 한계가 그런 사람을 영입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

니에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자문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뛰어들기에는 시민단체로서는 한계점에 있는 상황이죠.” (K)

제주도의 경우는 기후변화 취약 지역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

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깐 제2공항, 영리병원, 제주도의 크

나큰 난개발 문제가 바로 코앞에 벌어지고 환경파괴로 이어져서 그것을 막고 저지하고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기후변화는 일부 과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연구하는 쪽에서 이뤄지

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그 연구논문을 보고 생각만 하고 있지 끼어드는 것은 아마도 전무하

다고 볼 수 있죠. (중략)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있는 문제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기후변화 쪽도 

제주도는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대응해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은 힘들다 이

런 생각은 하거든요.” (K)

기후변화 인식 부족 문제가 제주도와 중앙부처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를 정리

해보면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기후변화 인식의 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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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의 제도적 특성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한

계 요인과 함께 부서 간 협의를 수월하게 하는 장점 또한 있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먼

저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도청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올리게 된다. 여기서 해당 

부서란 제주도청 소속 부서가 될 수도 있고, 제주시 소속 혹은 서귀포시 소속의 부서나 연구기관

이 될 수도 있다. 해당기관에서는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청 기후변화대응팀으로 올리

면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각 부분별 정책들을 수집하고 종합하여 환경부로 보고한다. 환경부 보

고 전 제주연구원에서 평가와 검토를 진행한다. 이 때 부서별 계획의 추진 상황 및 결과를 종합해

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기초지자체가 아닌 행정시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었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자치도잖아요. 기초지자체가 없어요. (중략) 도에서 컨트롤을 하

기 때문에 이게 타지자체보다는 훨씬 편하죠. (중략) 저희는 행정시장을 지사가 임명을 해요. 그

래서 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략)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서 그 부분도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집행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는 특별자치도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수월하게 의사결정도 쉽고, 그 다

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이 쉽고, 의사 결정이 빨리되죠.” (C)

3. 적응계획의 이행 

1) 예산 부족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 부족이 가장 큰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Ekstrom & 

Moser(2014)에서도 예산 부족을 한계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그러한 

예산 부족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관련 계획은 장기적 시각

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진행 기간 동안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임차료 등이 반

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실제 적응계획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예산 대부분

이 할애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임차료 부분도 있고, 금액은 전년 대비 비슷하게 편성이 돼요.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나 임

차료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H)

“한해 예산이 7천만 원인데 이게 전부 인건비에요.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됐잖아요. 상승이 됐

는데 2명을 전문조사요원을 쓰고 있는데 그거 오바돼요. (중략) 지금 연구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생활임금보다 낮아요. 생활임금보다 낮은데 일은 계속하고 싶으니깐, 왜냐면 자기가 지

금까지 해왔고, 결실을 맺고 싶은 거죠. 돈을 적게 준다고 해도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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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도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부터 나오죠. 이 사람들이 돈 없으면 다른 

데 보내야 하는데 그 말부터 나와요. (중략) 국비 사업 자체가 인건비를 생각을 안 해줘요. 다른 

사업의 경우는 사업비를 2억을 받았는데 8명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인건

비가 2억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죠. 하고 싶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

에서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F)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지만 모니터링할 때 인력을 고용하더라

도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

다는 문제가 있었다.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는 자연 현상의 변화를 한명의 관측자가 지속적으로 관

찰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측자가 바뀔 경우 그 결과도 바뀔 수 있는 환경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하고, 개화시기에는 거의 매일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력이 1단계 사업에서 인건비를 잡아놨을 때가 하루 일당이 4만 5

천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거의 8만 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계속 내려와요. 그

래서 인부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게 인건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행정직들이 볼 때 기후변화 취약종 조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거든요. 꽃 피는 것만 봐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봐왔으니깐 개화 날짜가 판단 이 되는데 이

게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이 날짜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F) 

2) 행정 업무의 과중화

행정 업무의 과중화는 계획 수립에서 나타난 한계 요인의 연장선이었다. 기존 정책을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다보니 각 부서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

생하고 있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담당부서에도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기후변화 

적응 계획 안에도 정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 계획 서식에 맞게도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결과 보고이지만 보고서를 두 번 작성해야 했다. 앞서 기술한 대로 예산 부족 

때문에 기존 계획을 기후적응계획에 넣음으로써 단순 행정업무가 늘게 되는 거였다.

“하나의 결과물을 놓고 저기도 보고하고 여기도 보고하고, 행정적 행위가 많아지는 것이죠. 번

거롭다는 거죠. (중략) 하고 있던 업무를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올린 거니깐 이거 담당자는 

보고서를 하나 더 써야 되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중

간점검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최종보고서도 올려야 되고, 일거리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

니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죠. 일이 더 늘어나니깐.” (H) 

“부서에서 그냥 자료만 수합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용역 주면 기본계획

이 나와요. 기본계획대로 시달만 하면 되는 거에요. 자료만 수합해서 평가받고, 이런 행태가 되

다 보니깐 일선에서 일하는 사업 부서에서는 일만 늘어나고 뭐하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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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가장 큰 힘든 겁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H) 

행정 업무의 중복 이외에도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의 경우는 연구와 행정 업무를 같이 병

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이행 단계에서 업무 과중이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앙부처 연구기관

의 경우는 행정업무와 연구업무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연구사가 

행정 업무까지 같이 처리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연구사가 행정처리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중앙기관 같은 경

우에는 행정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만 하고, 행정팀은 행정처리만 해주면 되는

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버리니깐 지방에서는 거의 멀티플레이어 수준인거거든요. (중략) 주말

에도 나와서 행정 처리하고, 평일에는 필드 조사하구요.” (F)

3) 순환보직

순환보직도 한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Ekstrom & Moser, 2014)에서도 순환보직

을 정보 수집과 현황 조사 단계에서 한계요인으로 지목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계획 이행 단계

에서도 한계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모든 광역지자체는 순환보

직 제도를 취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짧으면 6개

월에서 길면 2년 사이에 보직이 변경되면서 정책이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어렵다. 순환보직이 

사업의 연속성 측면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업무의 전문성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공조직은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수시로 바뀌어 버리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

우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까지 없으니깐 늘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현실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A)

“물정책과에는 전문직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옮기지 않거든. 계속 있으니깐 대화가 된다고. 그

렇지 않는 경우는 순환보직으로 사람이 바뀌면 가서 설명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주

무관 설명해야 되지, 사무관 설명해야 되지, 서기관 설명해야지, 국장까지 설명해야 돼. 1, 2년 

사이에 바뀌어 버리면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에는 정말 어려워.” (B)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설명을 해줘요. (중략) 번거롭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

든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행정사

무 감사를 받고, 이럴 때마다 모든 보고 자료를 생성하는데 저기서는 업무 숙지가 안 되다 보니

깐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죠.” (H)

순환보직문제가 중앙에서는 다른 형태로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자체의 순환보직은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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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적응계획 수립 이후 관리 부분에서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중앙부처 입장에서 봤을 땐 지자

체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적응 관련 부분은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

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런 상황을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데 이것이 틀에 박혀 있어요. 교육 자체가 틀에 박힐 수밖

에 없는 게. 순환직 공무원이다 보니깐 그 내용이 정해지면 일관될 수밖에 없어요.” (I)

<그림 5> 순환보직의 작용 과정

이제까지 살펴본 적응계획 수립단계별 한계 요인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단계별 한계 요인 종합

단계 정보 수집과 현황조사 적응계획 수립 단계 적응계획의 이행 

한계요인
• 예산 부족
• 기후변화의 복합적 요소
• 섬이라는 독특한 위치 특성

• 성과주의 
• 기후변화 인식 부족 
• 제주도의 제도적 특성

• 예산 부족 
• 행정 업무의 과중화
• 순환보직

Ⅵ. 결론 및 함의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한계 요인이 

있는지 즉 적응계획을 수립･이행할 때 어떤 요인들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았다. 한계 요인은 선행

연구 검토로 마련한 분석틀을 기초로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정보수집과 현황조

사, 계획 수립, 계획 이행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계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으며, 같은 한계 요인이라도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계 요인으로는 정보수집과 현황조사에서의 예산부족, 계

획 수립 단계에서의 성과주의와 기후변화 인식, 계획 이행 단계에서의 순환보직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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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섬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차체들과는 달리 독특하게 나타

나는 한계 요인도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문 기업이 부족한 

반면 특별자치도라는 특성상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원활히 추진할 수 있

는 측면이 있기도 했다. 정치 제도나 행정 구조 문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한계요인이었지만 제

주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탐색한 한계요인은 기존의 행

정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요인들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이러한 한

계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한계요인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지자체가 갖는 고유의 지리

적 행정적 기후적 특성에 기반하는 특수한 한계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자체별 

한계요인을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를 통해 한계요인들 가운데서도 성과주의와 인식 부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정 정책을 위해 지자체의 국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들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선의의 경쟁을 견인해내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위 

정책결정자인 제주도의 도지사나 고위관료들이 현재 시급한 도정과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들

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요소들을 반영한다면 기

후변화 적응에 대한 담당 공무원이나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후변화 적

응을 포함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모든 정책 사안을 가로지르는(cross-cutting) 핵심 내용으로 

작용하여 기후변화정책의 주류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적응 또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로 제주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적응계획을 수립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한계 요인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계 요인 분석 이외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적응정책

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 편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대상자

들 이외에 시민단체들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에 참여하기 힘든 점과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지자체 관리의 어려움이나 한계 요인을 같이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 적

응 계획은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맞지만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

큼 중앙에서 바라보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함께 논의하였는데 이 점 또한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차별적이다. 이 연구가 

2021년 광역자치단체가 3차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루어졌기에 연구를 통해 발견

한 한계요인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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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miting Factor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of Jeju Province

Kim, Ji Hwan

Yun, Sun-Jin

As the climate crisis becomes more serious, adapt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daptation should be approached locally, but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f obstacles that 

hinder or make it difficult for regional adaptations. The study looked at the limiting factors that 

appear in Jeju province, the onl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mong Korea’s 17 metropolitan,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lans to adapt to climate change. The prior research review 

examined the limiting factors in three main categories: ‘Information Collection and Status 

Survey’, ‘Adaptive Planning’ and ‘Adaptation Plan Establishment’, and found the factors such as 

budget deficit, performance, and lack of awareness. In order to build and strengthen regional 

adaptability to the climate crisis, the limiting factors found in the study should be constantly 

supplemented.

Key Words: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plan, Jeju Province, limiting factors


